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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년 월 일2010 11 25

군산시 조례 제 호951



호 외 시 보 목2010. 11. 25( )

- 2 -



호 외 시 보 목2010. 11. 25( )

- 3 -



호 외 시 보 목2010. 11. 25( )

- 4 -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월이상 월미만3 6

월이상 년미만6 1

년이상 년미만1 2

년이상 년미만2 3

년이상 년미만3 4

년이상 년미만4 5

년이상 년미만5 6

년이상6

일3

일6

일9

일12

일14

일17

일20

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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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연가일수 =

월 당해연도12 -

휴직기간 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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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선서의 시기 및 장소1.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

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

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

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선서의 방식2.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2

대표자 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1 .

선서 책임자3.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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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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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

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

산할 수 있다.

별표 5【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에서 유사경2( )「 」

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 )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2.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일 가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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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 관

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년 월 일2010 11 25

군산시 조례 제 호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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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년 월 일2010 11 25

군산시 조례 제 호953

군산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3「 」

제 항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4 「 」 설

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

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기금의 조성2 (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 "①

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1. 장사시설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분의 의 금액( · · ) 100 1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2.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제 항제 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 ” ) 1 1②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조 기금의 존속기한3 ( ) 기금의 존속기한은 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5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4 (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①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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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3.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②

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④

정할 수 있다.

제 조 기금의 관리 운용5 ( · )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① 「 」

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②

제 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2

제 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6 ( )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

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제 조 위원회 기능7 ( )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사업계획안 계획변경 포함 에 관한 사항1. ( )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5.

제 조 구성8 (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하의 위원9①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互選②

하는 자가 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지원과장 임피면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③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주민지원협의체 대표1.

회계사 또는 세무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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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제 조 임기9 ( )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2 , . ,①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 으

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②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조 위원장의 직무 등10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①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 조 회의11 (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②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회 정기회의를 소집1③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3 1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 조 간사 등12 (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

사는 복지시설계장 서기는 장사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 조 수당 등13 ( )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운영세칙14 (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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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주민지원협의체3

제 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15 ( )․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①

지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이 하(

협의체 라 한다 를 구성 운영한다“ ” ) .ㆍ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1.

장학생의 심사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2. 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협의체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구성된② 「 」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 장 기금운영 및 관리4

제 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16 ( )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①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

원사업 범위 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 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지원의 목적1.

지원기간2.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3.

지원사업의 종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4. ·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5.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 조 회계공무원17 ( )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①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기금운용관 주민생활지원국장1. :

분임기금운용관 복지지원과장2. :

기금출납원 복지시설계장2. :

제 조 회계관리18 ( )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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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세② 「 」

입세출의 현금수입 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 조 기금의 운용계획19 ( ) 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①

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1.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제 항에 따라 수립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일1 · 40②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사업계획 제출20 ( )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월 말까지 제출하 여8

야 한다.

사업계획서1.

회의록2.

그 밖에 필요한 서류3.

제 조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21 ( )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20②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 시

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조 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22 ( )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

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

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 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23 (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내에 전년도의 기금

운용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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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관계규정의 준용24 ( )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①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 · ,

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 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1② 「 」

준용한다.

제 조 시행규칙25 (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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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제 조 관련( 4 )

구 분 지 원 사 업

소득향상1.
농림업 축산업 시설의 설치,○

상공업시설의 설치○ ․

복지증진2.

의료시설 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 관련사업○

도로시설의 관련사업○

교육문화시설 관련사업○ ․

운동오락시설 관련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하수도시설 관련사업○ ․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타사업3.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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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년 월 일2010 11 25

군산시 조례 제 호954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ꡒ ꡓ

『 ․ 』

․ ․m

m

․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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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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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 운반․ 처리 계

리터100 원950 원110 원1,060

ℓ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 운반․ 처리 계

리터100 원1,280 원150 원1,430

ℓ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 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까지(1.0 )㎥

원12,400 원1,100 원13,500

초과요금
마다(0.1 )㎥ 원900 원110 원1,010

㎥ ㎥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 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까지(1.0 )㎥

원16,730 원1,500 원18,230

초과요금
마다(0.1 )㎥

원1,210 원150 원1,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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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10-125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 조 규정에88 ( ) , 91」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 450-4447)

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10 11 19

사업시행지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번지 일원1. : 633-7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종 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1) : ( : )

명 칭 군산 농업기술센터 증축 공사2)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3.

㎡

㎡

㎡

사업시행자4.

사업시행자 주소 군산시 시청로 번 조촌동 번지1) : 17 ( 888 )

사업시행자 성명 군산시장 농업기술센터2) : (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5. : 2010. 7. 2011. 7. 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임조서 참조6.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7. :

관계도서 게제실음 생략8.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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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 개정면
운회리 633-7 대 9,704 9,704 - 군산시

변경 1 개정면
운회리 633-7 대 9,704 9,704 - 군산시

당초 2 개정면
운회리 633-8 답 5,034 5,034 - 군산시

변경 2 개정면
운회리 633-8 답 5,034 5,034 - 군산시

당초 3 개정면
운회리 633-121 답 4,222 4,222 - 군산시

변경 3 개정면
운회리 633-121 답 4,222 4,222 - 군산시

당초 4 개정면
운회리 633-122 답 2,977 2,977 - 군산시

변경 4 개정면
운회리 633-122 답 2,977 2,977 - 군산시

당초 5 개정면
운회리 634-11 구 66 62 4 안동철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12

변경 5 개정면
운회리 634-11 구 66 62 4 군산시

당초 6 개정면
운회리 634-12 구 66 66 - 장완식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41

변경 6 개정면
운회리 634-12 구 66 66 - 장완식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41

당초 7 개정면
운회리 634-13 구 66 66 - 성낙창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110

변경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제외

당초 8 개정면
운회리 634-14 구 66 66 - 성낙인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330

변경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제외

당초 9 개정면
운회리 634-15 구 66 66 - 국 농림수산부

변경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제외

당초 10
개정면
운회리 634-16 구 66 66 - 이황로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300

변경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제외

당초 11 개정면
운회리 634-31 답 3,814 3,814 - 군산시

변경 7 개정면
운회리 634-31 답 3,814 3,814 - 군산시

당초 12 개정면
운회리

634-32 답 2,913 2,913 - 군산시

변경 8
개정면
운회리 634-32 답 2,913 2,913 - 군산시

당초 13 개정면
운회리 634-65 도 1,110 1,110 - 군산시

변경 9 개정면
운회리

634-65 도 1,110 1,110 - 군산시

계 필지9 29,906 29,9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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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10-127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 조88 ( ) , 91」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 450-4447)

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10 11 26

사업시행지 군산시 경암동 번지 일원1. : 590-2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종 류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군산복합화력발전소1) : ( : )

명 칭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2)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3.

㎡

사업시행자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4. :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5.

당초 : 2010. 7. 2010. 10. 31.▸ ～

변경 : 2010. 7. 2010. 12. 15.▸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게제실음 생략6.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게제실음 생략7. :

관계도서 게제실음 생략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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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X 278676.22 36° 00' 29.96949" X 378982.77

Y 184019.24 126° 49' 26.74931" Y 184091.51

31.083  

X 278655.85 36° 00' 29.31178" X 378962.41

Y 184069.35 126° 49' 26.75143" Y 184141.62

31.593  

X 278638.64 36° 00' 28.75813" X 378945.20

Y 184149.29 126° 49' 29.94472" Y 184221.55

32.836  

X 278629.47 36° 00' 28.46379" X 378936.02

Y 184207.54 126° 49' 32.27151" Y 184279.81

35.966  

X 278614.34 36° 00' 27.97513" X 378920.90

Y 184245.48 126° 49' 33.78766" Y 184317.75

36.148  

X 278597.13 36° 00' 27.41503" X 378903.69

Y 184213.83 126° 49' 32.52510" Y 184286.10

34.078  

X 278606.77 36° 00' 27.72517" X 378913.32

Y 184170.91 126° 49' 30.81042" Y 184243.18

32.736  

X 278590.52 36° 00' 27.19719" X 378897.08

Y 184155.22 126° 49' 30.81042" Y 184227.49

32.736  

X 278553.51 36° 00' 25.99199" X 378860.07

Y 184078.84 126° 49' 27.13811" Y 184151.12

30.132  

X 278601.47 36° 00' 2754734" X 378908.02

Y 184070.52 126° 49' 26.80205" Y 184142.79

30.734  

2010년 11월 18일

군  산  시  장

정표고
(m)

소재지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번호
기준점
번   호

GRS80타원체

평면직각좌표
(m)

Bessel타원체

9 51579 중부

10 51580 중부

나포면 주곡리

6.280

6.880 나포면 주곡리

군산시 고시 제2010 -12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나포면 주곡리 문화마을 도근점 설치에 따른 지적도근점(23점) 측량성과를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9.30

10.9.30

표지
재질

철재

철재

10.9.30 철재

관측일자

나포면 주곡리

1 51571 중부 7.230

2 51572 중부 7.740

8.980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4 51574 중부 12.110

3 51573 중부

5 51575 중부 12.290

10.220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8 51578 중부 8.120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6 51576 중부

7 51577 중부 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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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78546.70 36° 00' 25.77072" X 378853.26

Y 184073.12 126° 49' 26.91014" Y 184145.39

30.056  

X 278545.43 36° 00' 25.72790" X 378851.99

Y 184047.26 126° 49' 25.87754" Y 184119.53

29.978  

X 278575.90 36° 00' 26.71237" X 378882.45

Y 183980.26 126° 49' 23.20007" Y 184052.53

29.135  

X 278528.96 36° 00' 25.19009" X 343785.50

Y 183988.00 126° 49' 23.51244" Y 173014.99

29.787  

X 278461.63 36° 00' 23.00751" X 378768.19

Y 184020.21 126° 49' 24.80374" Y 184092.49

29.871  

X 278490.95 36° 00' 23.96084" X 378797.50

Y 184058.21 126° 49' 26.31896" Y 184130.49

30.038  

X 278532.23 36° 00' 25.30581" X 378838.78

Y 184154.87 126° 49' 30.17563" Y 184227.15

32.180  

X 287565.90 36° 00' 26.39941" X 378872.46

Y 184170.99 126° 49' 30.81653" Y 184243.26

32.917  

X 278573.34 36° 00' 26.64225" X 378879.90

Y 184198.30 126° 49' 31.90679" Y 184270.57

33.468  

X 278586.05 36° 00' 27.05734" X 378892.61

Y 184245.88 126° 49' 33.80551" Y 184318.15

35.157  

X 278561.27 36° 00' 26.25236" X 378867.83

Y 184225.15 126° 49' 31.67956" Y 184297.42

32.881  

X 278544.27 36° 00' 25.69879" X 378850.83

Y 184192.56 126° 49' 31.67956" Y 184264.83

32.881  

X 278489.18 36° 00' 23.90897" X 378795.74

Y 184151.80 126° 49' 30.05599" Y 184224.07

35.396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0-4261)

중부

22 중부

1 중부

11 51581

51584 중부

중부

12 51582 중부

9.940 나포면 주곡리

9.020

15 51585 중부

16 51586 중부

21

51593

51591

51592

51588

나포면 주곡리

나포면 주곡리

나포면 주곡리

나포면 주곡리5.280

5.940

철재

철재

10.9.30

철재

철재

철재

철재10.9.30

10.9.30

10.9.30

10.9.30

6.120

나포면 주곡리

11.540 나포면 주곡리

6.010

6.180 나포면 주곡리

철재

나포면 주곡리

10.9.30

10.9.30

10.9.30

10.9.30

철재

철재

17 51587 중부 8.320 나포면 주곡리

13 51583 중부

14

10.9.30 철재

18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중부 9.060

19 51589 중부 9.610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20 51590 중부 11.300 나포면 주곡리 10.9.30 철재

6.200



호 외 시 보 목2010. 11. 25( )

- 28 -

군산시 고시 제 호2010- 129

공유수면 소규모매립면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공사 고시(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 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기36

동법시행령 제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48 .

2010. 11. 23

군 산 시 장

고시사항▣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군산시: 2010 - 1(2010.11.23)①

면허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②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5

매립목적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공사:③

매립장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인전공유수면: 4-132④

면 적 : 244⑤ ㎡

매립공사기간 : 2009.12. ~ 2013.12⑥

붙 임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 협의 승인 증 끝: ( · )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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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호2010- 131

신시도 배수갑문 분할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대하여 지적

도근점 점 측량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16 ) · 」

제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8 .

년 월 일2010 11 24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타원체Bessel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 )ｍ Y( )ｍ

지적도근점 6003 259786.30 153882.26 새만금방조제내 2010.1.29 토지정보과

〃 6004 259636.77 153802.13 〃 〃 〃

〃 6005 259501.77 153694.37 〃 〃 〃

〃 6006 259328.52 153558.28 〃 〃 〃

〃 6007 259188.67 153448.41 〃 〃 〃

〃 6008 259006.54 153305.29 〃 〃 〃

〃 6009 258873.10 153200.48 〃 〃 〃

〃 6010 258694.42 153060.13 〃 〃 〃

〃 6011 258557.79 152952.80 〃 〃 〃

〃 6012 258387.70 152819.21 〃 〃 〃

〃 6013 258239.87 152714.55 〃 〃 〃

〃 6014 258047.12 152640.06 〃 〃 〃

〃 6015 257906.27 152675.69 〃 〃 〃

〃 6016 257747.80 152672.20 〃 〃 〃

〃 6017 257529.00 152796.50 〃 〃 〃

〃 6018 257228.28 153029.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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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입안공람공고( )

군산시공고 제 호2010 - 1822

2010. 11. .

군 산 시 장

m


